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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축통화국과는 달리 한국은 외환유동성 부족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융

기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세이 가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을 미국에 주장해야 

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 거의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해운산업

의 미국시장 근성을 높이고 상력 제고를 해서라도 미국 국 선이 아니면 미국 연안 

해운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존스법(Jones Act) 폐지를 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.ꡓ
… 그런데 존스법 폐지를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?ꡓ
받아들이지 못할  알기 때문에라도 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.ꡓ

지난 해 워싱턴에서 1차 상이 시작되기 , 각 상 분과의 주요 상단원들이 모인 

회합에서 오고간 화의 한 장면이다. 한미FTA 출범 당시 우리 상단의 상력에 우려

가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. 4월 2일 공개된 상결과에 한 문가 평가는 상단

이 선방을 넘어 활약했다는 견해가 일반 인 것처럼 보인다. 정이 발효되기 해서는 

양국 의회의 비 을 거쳐야 한다. 양국이 조인할 조문작업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

이니 한편으로는 상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,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기업과 근로자 

책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. 
고용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반 으로 성장률을 제고하여 체 으로 창출되는 

일자리수를 늘릴 것으로 기 된다. 반면 농업, 기계공업, 화학공업, 방송․문화․오락산

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부는 소득 하를 경험하거나 고용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

상된다. 이들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54% 정도는 6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

이다. 나머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. 일부 

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  은퇴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. 55세 이상 연령층이 

체 취업자의 69%에 달하는 농림축산업부문이나, 피해부문  일부 자 업자들은 고

용조정보다는 주로 소득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.
한미FTA가 고용조정되는 근로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회도 만들고 세

계는 한국과 미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미FTA를 어떻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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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실제 성장률 증 효과는 지  사람들이 측하는 바보다 훨씬 클 

수도 있고, 고용조정 압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극복될 수도 있다. 취약한 서

비스업 경쟁력을 미국의 서비스업 경쟁력과 보완하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재의 세

계수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. 피해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해 정부는 고용보험

제도를 활용한 지원 로그램과 각종 지원제도도 비한 것으로 보인다. 피해 농민을 

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 보상 로그램이 비되어 있다.
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자 업자는 경제의 조정과정에서도, 정부의 정책  지원 로그

램에서도 사각지 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. 정부는 무역조정제도의 변경을 통해 제조업

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지원 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. 차제에 무역조정지

원 재원을 이용하여 사업소득이나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해 온 자 업자가 혜택을 받을 

수 있도록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변화를 통해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련제

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? 이는 비록 FTA로 인한 피해와 다른 이유를 구분하기는 힘

들다고 하더라도 재 진행 인 자 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

것이다. 


